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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文

한 언어 공동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서법이 상존함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이 둘의 통일에 대한 노력으로 서로의 내용을 정밀히 고찰하여

그 실상과 벌어진 틈을 찾아내어야 하고, 그것이 수정과 조정 및 보완을

통하여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통일된 정서법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한의 맞춤법을 비교 . 검토하여 서로의 차이점을 살피고 그의 통일 방안을

찾아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남한에서는 l933년의 통일안이 정부수립 후에 불문율로 나라의 정서법노릇을

하게 되어 사용되다가 l988년에 최초로 정부가 마련한 정서법이 공표되었는데 9

이는 현재에 되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용상

준수되지 않는 규정을 현실화하 기 때문에 커다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 4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l948년의 정서법은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적용한 것이기에 그 효용성은 없었으며 l954년의 정서법이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이는 자모의 규정과 단어의 형태표기에서 커다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그 후 l966년의 정서법에서는 띄어쓰기를 대폭 수정하여

붙여쓰는 방향으로 되었고 l988년의 정서법에서는 이것이 다시 완화되었다.

남북한 정서법의 대원칙은 기본적으로 형태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커다란

문제가 없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 북한은 남한보다 더 그 형태를 밝혀 적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의 조정이 문제가 된다. 또 띄어쓰기에서도 북한은 남한보다

더 붙여 쓰도록 되어 있어 이의 조정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

원칙에 있어서 남북한이 형태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남한의 규정은

문맥상 표음주의를 근본원칙으로 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자모에 있어서는 그 수와 이름, 순서에 있어서 모두 차이가 나는데< 자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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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자의 형태를 기준으로 한 24자로 하고f 자모의 이름은 일관되게

<기윽> 니은, 디%, <식으로 통일하고 *쌍기윽? 쌍디%, *식으로 자의

형태를 기준하여 부르고? 실용상에 있어서y 그.느.드 '식의 이름도 명문화해

둘 필요가 있다. 자모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음절단위로 모아쓰는 면을 고려하여 소리단위로 l9개의 표제 자로

하여 남한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다輸

형태소의 표기에 있어 <(으)ay 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더라도 이를

소리대로 적지않도록 하고? 한자음의 <메5 폐y는 <메,페t 로 적어도 무방하겠으며 9

한자어의 어두음 표기는 한자의 본음을 적어 그 형태를 밝혀 적고5 변한

소리는 소리대로 적도록 함으로써 두음법칙을 표기에까지 반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파생어의 표기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데t 대원칙의 정신에 맞게 Z L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한 남한의 규정이 덩 일관된 면이 있다.

합성어의 표기는 사잇소리의 표기가 커다란 차이로 등장하는데f 현재의

상태에 크게 손대지 않은 범위에서는 고유어가 앞말로 된 때에 한하여 ;l

끝소리가 모음으로 끝날 경우만 <A'을 받침으로 적는 것이 무난하나? 전체적인

불균형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데한 부호나 자를 쓰는 것보다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어간과 어미가 결합될 때의 표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u', *여'불규칙의

경우와 '하다t의 '하t가 줄 경우인데> .iu '불규칙의 경우는 모음조화 규칙에

인매일 필요 없이 현실발음을 이정하여 <우? 로 표기하는 것이 좋으며f *여
를

불규칙의 경우는 음운론적인 변이형태인 점을 고려하여 <하t 이외에는 t어'를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다t의 *하9가 완전히 준경우에 한해 준

대로 적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남북한의 띄어쓰기를 원칙, 체언류, 용언류, 그밖의 것들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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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칙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단어에 대한 개념과 범위설정의 문제9

원칙을 적용하는데 따른 예외적인 단서가 달랐고 그 결과 세부항목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칙의 조정이 필요하다.

(i) 남한에서는 단어의 범주에 조사를 넣즉 품사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형태소만으로 범주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

(2) 북한은 띄히쓰기 원칙의 단서조항으로 하나의 개념이나 사물 또는 현상를

지시하는 말들은 붙여쓰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r한 맞춤법J에서 추구하는

일반대중의 편의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체언류에 대한 검토에서의 의존명사t 단위표시 명사? 수사, 고유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가 대상이었는데 남한에서 의존명사를 단어로 분류하는 현재의

r한 맞춤법J의 체계가 조정되면, 그러한 예외조항을 수정할 수 있음으로써

조항의 간결해지고 원칙이 일관될 것이다.

셋째, r조선말규범집J에서는 제i장 제3항 i조와 4조의 순수한 불완전명사로

분류한 규정의 제외한 나기지 2조는 접미사로, 3조는 일반명사로 분류할수있는

자립형태소들로서 불완전명사에 소속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다. 따라서 항

목수정이 불가피하다 출

넷해? 복합명사에 관한r조선말규범집J에서의 조항은r한 맞춤법J의 붙여쓰기

정신과 정신과 원칙의 체f 안에서 포괄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신으로 손질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통적인 수개념을 살리는 방향에서 r조선말규범집J은 만단위로

붙여쓰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고유명사에 관련한 r조선말규범집J의 띄어쓰기 조항은 r한 맞춤법J 이

훨씬 간결하면서 일관된 규정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 용언을 검토한 결과 r한 맞춤법J 이 보조용언을 붙여쓰도록 하는

허용규정을 두고 있고f 북한에서 대부분 붙여쓰도록 하는 말들이 남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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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로 분류되는 것들이므로 용언에 대한 띄어 쓰기는 남한과 북한의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용언에 관련한 조항은 간결해 져야한다.

여덟째t r조선말 규범집J에서 제l4항 "부사는 기본적으로 띄어쓰되 특수한

경우에 조적하여 붙여쓸다"는 조항은 띄어쓰기의 원칙에 입각해 띄어 써야

한다.

아흡째y 학술용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띄어燕기의 문제는 r조선말규범집J의

항목에서 모순을 보이고 있다. r한 맞춤법J에서 단어별로 띄어 쓰나 붙여

쓸 수도 있다는 허용조항을 둠으로써 r조선말규범집J과의 차이를 없애고 공통점을

갖게 되었다.

남북한의 정서법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비교 검토하 다.

정서법의 대원칙에 흐르는 형태주의와 단어별 띄어쓰기는 서로의 인식에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이 예외규정에 대한 고찰이 결국은

남북한 정서법 통일의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실용적인

사용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간략하고 일관된 규정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예외가 될수 있는 한 적은 쪽으로 귀일되어야 할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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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 머리말 ..

l945년 8월 l5일은 우리민족에게 기쁨과 슬픔이 엇갈린 날이었고, l95o년

6월 25일은 우리 民族이 동족상잔이라는 참극을 겪은 날이었다. 남북으로

두 동강 난 한반도는 증오와 불신으로 4o여년을 보냈으며, 우리 민족의

가슴에 통로의 염원은 앙금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가로막힌 장벽은 갈

분야에서 남북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있고, 政治, 經濟, 社會,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남북은 달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 남북한 언어가 서로 달라지는

것이 예외일 수는 없다.

언어는 그 민족을 특정짓는 가장 代表적인 것이므로,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은 곧 민족이 갈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團土는 이미 갈라졌고, 언어는

지금 달라지고 있고, 민족은 아직 하나이다. 지난날 國土가 갈라짐은 막지못했지만

오늘날 언어가 달라짐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하석 최소한 남북한의 實相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가운데서 남북한의 정서법을 빼놓을 수없다. 이

정서법은 한 언어공동체의 문자 생활에서 중요한 基準이 되기 때문이다.

분단 직후 남북한에서 공통으로 실시되던 정서법은 t한 맞를법 통일안'

이었다. 이 t통일안'은 l933년에 제정된 것으로 그 후에 일부 개정이 있었다 零

남한은 l948년 정부 수립 후 이를 國家의 공인된 정서법으로 삼고 그간

일부 조정하여 사용해 오다가 l988년에 새로운 '한 맞춤법* 을 고시하 다.

北韓은 l948년의 '朝鮮語 신철자법 '을 비롯하여 l954년의 '조선어 철자법' 을

거쳐 l966년에는 '조선말 규범집 '을 公布하 고, 그 후 일부 수정, 보완하여

l988년에 '조선말 규범집 '을 공포하 다 출

그리하여, 현재는 하나의 언어공동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서법이 상존하게

된 것이다. 그 정서법의 내용에 있어서 남한은 單語의 形態를 적는 方法과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맞춤법' 이라 하고 문장부호를 부록으로 두고 발음법은

따로 標準語 규정에서 처리한 반면, 북한은 單語의 형태를 적는 방법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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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맞춤법? 이라 하고 띄어쓰기t 문장부호? 발음법 등 4규정을 t규범집? 으로

묶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정서법이라 하면 그 範圍는 단어의 형태를

적는 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만으로 限定되므로 발음법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정서법을 고찰함에는 이 세 가지를 다 살펴야 하겠지만 地面上의

제약으로 문장부호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출

그런데 용어에 있어서 남북한이 差異가 있으니 '맞춤법' 이란 用語에 대하여

남한은 단어의 形態를 적는 법과 띄어쓰기를 다 포함한 내용인데 北韓은

띄어쓰기를 제외한 내용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둘을 개별적으로 다

룰것이므로 單語의 형태를 적는 법만을 t맞춤법? 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남북한에서 각기 공인한 정서법 가운데서 문장부호를 제외한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본고의 연구대상이 된다출

한 언어 공동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서법이 상존함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더구나 이것이 4o여년의 斷切로 인하여 생긴 結果이고 보면 이

둘의 統一에 대한 노력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내용을 정밀히 고찰하여 그 實相과 벌어진 틈을 찾아내서 수정과 調整 및

補完을 통하여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통일된 정서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고는 제2장에서는 변천과정을 제3장에서는 맞춤법을 제4

장에서는 띄어쓰기를 비교, 檢討하여 그 統一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출

2. 남북한 정서법의 變遷

해방 직후 남한과 북한에서 表記法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l933년에 제정된

표기법이 通用되었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現在의 남북한 정서법의 母胎가

되는 이 표기법의 內容을 구체적으로 살핀 다음에 이후의 變遷內容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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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 맞춤법 통일안

조선어학회가 l93o년 l2월 3o일에 시작하여 l932년 l2월에 원안의 작성을

마치고 두 차례의 檢討會議를 거친 다음 l933년 lo월 l9일 확정한 것인데 3

l933년 lo월 29일에 공표되었다. 이의 구성은 총론과 각론 7장 그리고

附錄으로 되어 있는데< 그 內容을 요약라여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를

i) 총론의. 內容

전체 3조로 표기법의 原則과 표준어를 規定하고 있다. 표기법의 2대 원칙은

각 단어를 소리대로 적고 띄어 쓴다는 것이고, 그 단서로는 어법에 맞도록

하며 토는 붙여 쓸다는 것이다.

2) 자모의 내용

자모의 수는 24자로 하고? 그 順序와 이름을 정하고 위의 자로 적을

수가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는 規定블 덧붙이고

있다. 여기에서 이중모음의 이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하).

3) 성음에 관한 것의 표기 내용

여기에서는 된소리, 설측음, 구개음화, u 받침 소리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는데? 한 형태소 안에서 된소리가 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고, 설측음은

a a 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구개음화되는 것은 소리대로 적지 않고 形態를

밝혀 적도록 하 으며, 까밝없이 c받침으로 소리나는 것은 모두 A으로

적도록 하 다).

4) 문법에 관한 것의 표기 내용

먼저 체언과 토, 어간과 어미는 각각 그 形態를 밝혀 적도록 規定하 고 ?

용언에서 어간에 사< 피동 접사가 붙을 경우에도 그 形態를 밝혀 적초록

l) . (기역) L(니은) c(디귿) 5(리을) (미음) u (비음) A(시옷) o (이응) 7
(지읓) 7(치읓) 7(키읔) H(티를) s(피읖) G(히를) ) (아) l (야) l (어)
l (여) L(오) JL(요) T(우) 7r(유) -(으) 1 (U1) -U(쌍기역) c(쌍디귿) y y

(쌓비읍) ,N, (찰시옷) 5(쌓지읓)
諒 치 」 기 制 치 가 거 피 게

2) 어깨, 어떠하다, 아빠, 어찌하다, 흘러, 발리, 얼른, 밭이, 할이다, 짓諒다, 그찰
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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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나t 변칙용언의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9

받침 자로는 종래에 써 오던 lo개의 딘침 자 -i, L-, e , u , u , A ,

o , ( e n ) , ( a n ) , e u )에 i8개의 받침 자 U , U , =I, S . -S-.

-n, A A , (-iA), (i-U.), (i--er), (aU), (ae), (e-s-), (e-S-),

(n -i), (U A )을 더하여 모두 28개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파생어와 복합어의 표기에 있어서는 형태를 밝혀 적는 것과 소리대로

적는 것을 나누고 있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두사가 붙을 때9

접미사중에서 명사 파생 접미사 '이f 음'< 부사 파생 접미사 *이't 사.

피동 접미사 '이?,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l를 제외한 자음으로 시작 되는

접미사, 그리고 <없다, 이다?가 붙을 때? 복합어에서 사잇소리가 나지 않거나

받침 다음에서 사잇소리가 날 때이며4), 그 외는 모두 후자에 해당한다5).

5) 한자어의 표기 내용

여기에서는 한자음 表記를 規定한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에

해당한 것으로는 *.'자를 'l-'-S., '.b'자를 'll?자로, A ,7., 7. 을 첫소리로

삼는 ')=, U , -LL, -rr'-f ')-, -1. -i-, -r'로 '세? 계< 체를? 세t

제, 체로 'n. H . s'을 첫소리로 삼는 <_t를 <_r?로, *피* 좌t 리9

최<를 *기> 비? 시. 치t로 <슈? 崙?를 <쉬t 취f로, t뎌* 도, 듀, 디9

데y를 *저, 조, 주, 지, 제t로f <터? 토, 튜t 테'를 *처, 초, 추? 체t로

적도록 한 것이며? 후자에 해당한 것으로는 어두의 .'냐, 녀, 뇨, 뉴?

니, 녜, 차, 료, 류, 리? 례?를 *야, 여, 요, 유, 이, 예'로, 어두의

'라, 로, 루, 르, 래, 뢰?를 '나, 노, 느, 내, 뇌'로 적도록 한 것과

3) 골이, 밭이, 먹고, 먹으니, 먹어서, 맡기다, 먹이다, 돋우다, 잡히다, 우니. 이어

하야니, 들어. 도와, 하석, 푸르러, 올라출

4) 짓이기다, 먹이, 웃음, 굳이, 죽이다, 낚시, 덮치다, 늦추다, 답답히,. 맡기다, 착하다,

부질없다, 움즉이다, 집안, 물새출

5) 마개, 주검, 너무. 끄트머리, 슬프다, 기러기, 발갛다, 미팀다, 우습다, 부삽, 나를배 를

좁활, 암캐출

6) 주녀차자녀 , 샤회극사회, 세계극세계, 븍극리북극, 피차극기차, 취리치취재, 뎌급리저급 零

턴디구천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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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그대로 적도록 한 것이다7).

6) 약어의 표기 內容

본래의. 말에서 줄어든 것은 줄어진 대로 적을 수 있으나, 따로 남는

자음은 그 윗말에 받침으로 적되 <하다l의 tt '가 준 것은 사이에 t.&'을

놓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7) 띄어쓰기의 내용

이것은 총론에 밝힌 原則을 따르되, 보조용언이나 의존명사는 그 윗말에

붙여 쓰도록 하 으며< 수를 우리 로 적을 때는 십진법에 의하여 띄어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9).

이상에서 살핀 l933년의 표기법은 해방 전까지 두 번의 개정, 보완이

있었는데, 첫번째는 i933년 3월 i일이며>. 두번째는 i94o년 6월 i5일이다lo).

2.2. 남한의 정서법

해방 직후인 l946년 9월 8일에 종전의 '한 맞춤법 통일안'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제 3o항에서 중간에 모두 쓰게 한 사이시옷을

모음으로 끝난 말 뒤에서만 받침으로 쓰도록 바꾸어 이전의 규정대로 되돌리고,

보조용언과 의존명사는 붙여 쓰도록 한 제62, 63. 64항을 삭제하여 띄어

쓰도록 하 고, 제lo항과 제48항, 제6l항에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擊

따라서, 이는 총론 3조, 각론 7장 63항, 부록으로 조정되게 되었다 출

그리하여f 이것은 불문을로 나라의 정서법 노릇을 하게 되었으며, 그 뒤

7) 녀자극여자, 니토극이토, 량심극양심, 료리.T요리 , 락원긴낙원, 로인리노인, 부무극부모 를

허낙극허락 출

8) 건느어(건너), 뜨이다(띄다), 가아서(가서), 오아(와), 그리어(그려), 아기야(악아),
가지고(갖고), 디디고(일고), 나는(난), 그것을(그걸), 부지런하다(부지런출다, 부지惡다)

9) 사람은, 가면서 노래한다, 먹어버린다, 열어보다, 갈바를, 할수가, 두자루, 네사람,
일만 삼천 구백 오십 팔출

io) 첫번째의 내용은 부록 표준어 제7.8항의 표준말 어휘 전부를 삭제하는 동시에 각
항의 용어와 어례들을 사정한 표준말로써 적당히 수정. 정리한 것이며, 두번째의 내용은
제i9항에 있는 '후' 를 '추' 로 바꾸었으며(갖후다 갖추다, 마춤법 맞춤법), 제3o항에서
사이시옷을 중간에 모두 쓰도록 하 다(됫간 뒤A간, 움집 움A집). 또, 제 29항의
문구를 수정하고 부록 부호를 증보. 수정한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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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49년 lo월 2l일 문교부에서 '한 맞춤법 통일안"의 띄어쓰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칙을 제정하 는데, 이는 주로 각종 교과서에 적용되었다.

이는 총칙과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칙에서 낱말은 각각 띄어쓰되

토 는 웃말에 붙여 쓰도록 명시하고 세칙에서는 l8개의 항목을 두고 있다.

그 뒤 한 적용 준비의 하나로 필요한 국어 정서법의 재조정에 대하여

l969년 l2월 l6일 한 전용 연구위원회에서 l969년 li월 i7일 국어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고된 한 표기법은 현행대로 하되 l97o년도부터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에

해당하는 현행 띄어 쓰기 및 문장 부호 사용법을 명시한 '한 표기법'이

있었다. 띄어쓰기에서는 먼저 t한 맞춤법 통일안t 의 띄어쓰기 규정을 보이고?

원칙과 그 실례로 lo개 항목으로 나누어 규정하 다 출

<한 맞춤법>

이것은 l988년 l월 l9일에 고시된 정서법으로 해방 이후 정부에서 마련한

최초의 것이다. l97o년 2월에 문교부 국어심의회에서 현행 맞춤법의 검토,

수정과 표준어의 재사정이 필요함을 인정하여, 한 학회가 주관하고 기타

6개 국어연구학회가 합하여 *국어조사연구회' 를 구성하 다. 이 연구회 안에

*한 맞춤법 재심 위원회t를 두고? 여기에서 2년여에 걸친 審議f 검토

끝에 작성한 수정안을 l972년 ll월 문교부에 提出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초로

문교부에서는 석러 심의과정을 거쳐 l979년 l2월 문교부 <맞춤법 개정안' 을 .

발표하게 되었다 출

그런데 문교부는 이 개정안을 포함한 어문관계 사업을 학술원에 이관시켜

체계적인 硏究. 檢討를 하게 하 다. 학술원에서는 이 사업을 推進하기 위하여

l982년 l월 인문과학부회 제2분과회 회원을 중심으로 어문연구위원회를 構成하고

그 안에 '맞춤법 소위원회'를 두어 l979년안을 檢討. 修正하여 '맞춤법 개정안' 을

마련하여 l984년 말에 문교부에 제출하게 되었다 출

그러나, 문교부에서는 어문관계 표기법, 즉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은

건국 후 초유의 주요 국책 어문사업인 만큼, 학계* 언론계 등 일반의 여른을

재수렴하여 국민적 合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은 意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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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 l985년 2월에 사업을 국어연구소에 위촉하게 된 것이다. 국어연구소는

곧 세 분과를 나누어 심의위원회를 構成하 다.

맞춤법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 7o여회에 걸친 심의회를 가지고 현행 맞춤법

통일안, l97o년안, l984년안을 土臺로 검토. 심의한 뒤 그동안 개정안 작성에서

여론에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lo개항을 선정, l986년 7월에 이를

실시하여 검토위원회의 檢討를 거친 다음 l987년 9월에 한 맞춤법안을

문교부에 提出하게 되었다. 문교부에서는 이를 국어심의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l988년 l월 l9일에 확정 고시하 다 출

이것은 본문 6장 57항 및 附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에 와서 불필요한

規定을 整備하고,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용상 준수되지 않은 規定을

현실화하고, 문장 부호의 종별 및 사용법을 체계화한 것이디l). 이를 이전의

것과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i) 총칙

이전의 표준말에 대한 規定은 새로 '표준어 規定' 을 만들었기 때문에

削除되었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을 따라 적는다는 규정으로 미루었다.

2) 자모

이전의 것에 명시되지 않은 이중모음의 명칭을 規定하 으며, 전체 자모의

순서를 새로 정하여 명문화하 디2). 그리고 받침으로는 종전의 ' ㄱ'을

제외시켰다 를

3) 소리에 관한 것

설측음 'a'에 대한 표기 規定을 削除하 으며, 지금에 와서 불필요한

한자음의 표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 으며, 한자어의 두음법칙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 으며 , 겸쳐나는 소리에 대한 표기규정을 신설하 다 를

ii) '밭래, 놀아다, 아동, 븍방, 피차'를 '빨래, 노랗다, 아동, 북방, 기차'로 적도록
한 규정, 자모순서의 규정, 한자음의 두음법칙에 관한 규정, u불규칙, 종결형 어미
출.

오', 접미사'-U', 사이시옷. 준말의 표기, 띄어쓰기..
12) -1 -n u c tc 를 口 린 機 린 -U 0 -7. ;蒸 초 곡 및 호 l 터

l H f 치 E 치 _i_ 가 피 - JL T 거 게 피 T- - J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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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태에 관한 것

종결형의 t이오? 와 연결형의 t이요*를 구별하여 표기하도록 하 으며, u불규칙

용언에 있어서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u?이

' . ? 로 바뀌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T' 로 표기하도록 하다譽

또, 접미사 t이t가 붙어서 명사가 .되거나 부사가 되는 경우 형N를 밝혀

적는 쪽으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복합어에서 사이시옷의 표기가 이전에 모음으로

끝난 말 다음엔 모두 받침으로 쓰기로 했던 것을 제한하 다. 즉, 순 우리말로

된 것이나 한자어와 순 우리만이 합쳐진 경우에 한해 모음으로 끝난 말

뒤에서 받침으로 쓰도록 하 고, 한자어에서는 '곳간, 셋방, 숫자, 찻잔,

툇간, 횟수*만을 인정하 다. 또, t하t의 'l '가 준 경우에는 거센 소리로

적도록 하 다.

5) 려어 쓰기

띄어 쓰도록 규정했던 의존명사나 보조용언은 그 윗말에 붙여 쓸 수 있도록

허용하 으며y 고유명사의 표기는 단위별로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하다출 또,

성과' 이름은 붙여 씀을 원칙으로 정하 다. 그리고, 수를 우리 로 적을

때에는 만 單位로 띄어 쓰도록 하 다.

6) 그 밖의 것

부사화 접미사 '이t 히'의 구별에서 분명한 소리는 소리대로 적고? 혼동될

경우는 t히t로 적도록 하 으며, *(으)5'로 시작되는 어미는 *(으y a 까,

(으' a 핀, (으)a 초냐'를 제외하고는 모두 'a'다음의 소리를 평음으로

적도록 하 다 출

2.3. 북한의 정서법

<조선어 신철자법>

북한은 해방 직후 i948년 i월 i5일에 r조선어 신철자법J을 公布하 다.

이는 i946년 7월( ?)에 민간단체로 출발한 '조선어문연구회' 에서 작성된

것이다. 북한은 통일안의 결함을 지적하석, 철저한 형태주의에 입각하여 새로

制定하 으니f 이는 종래의 표기법에 적지 .않은 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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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자어 표기? 합성어 표기? 용언의 활용 표기 등이다 譽

이 t조선어 신철자법? 의 전모는 알 수 없으나, 통일안과 다른점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零

i) 자모의 순서와 명칭

새로운 문자 여섯( )을...피하고 된소리 자, 이중모음까지를

합쳐 모두.42자가 되었다l3). 그린;친' 받침으로는 ' ㄱf을 ' '으로 바꾸고

의 여섯을 더하여 34개로 늘어났다 출

小

2) 첫소리 표기

한자어의 어두음 표기에 있어 통일안에서 쓰지 않는 'U-', '3'을 쓰도록

하 다(녀자, 뇨도? 니토, 락원, 량심9 료금)

3) 중간소리 표기

한 형탱소 안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설측음은 * '로 적도록 하 으나,

두 형태부 사이의 설측음은 따로 따로 '5'을 적도록 하 다(아락다락, 어른9

거레, 빠리* 흘로, 길로).

4) 복합어의 표기

통일안에서 모음으로 끝난 말 아래에만 사이시옷을 쓰도록 한 것을 앞말의

끝소리에 관계없이 모두 그 사이에 분리부 '>'를 쓰도록 하 다(기'발, 나루'배
?

산'불, 콩'가루, 들'것, 날'숨< 한'자, 맹장' 염, 대'잎, 물'약).

5) 어간과 어미

어간의 끝소리가 '하'인 경우만 어미 '여'로 쓰던 것을 확장하여 어간

i3)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다準

ㄱ(기윽, 그) u(니은, 느) c(디9, 드) 를(리을, 르) 린(미음, 므) u (비음 출

츠) A(시읏, 스) o(이응, 으) 7(지읓, 즈) 7(치를, 츠) 7(키윽, 크) E(티은 출

트) 호(피은, 프) 출(히출, 30 Ui(끼윽, 그) c(띠, 뜨) 배(t비, M ) U,(씨를,
쓰) ;s:(찌, a ) ( , ) ( , ) ( , ) ( ,) 1(01, 반모음oi) t (아) > (야)

l (리) E (여) .L(오) JL(요) T(우) T-(유) -(으) ) (이) 터(애) 補(oq) 치(에)

f (예) 4(외) 기(위)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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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소리가 '1. 1, H . 차, 터, 치, 치?인 경우에도 <여y로 적도록 하 고

불규칙 용언에 있어서 어간 형태부를 圖定하기 위하여 신문자를 사용하여

표기상에서 그 형태를 고정시키고 있으며, 어간과 토의 구별을 위하여 한 .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자음 어미는 어간의 .받침으로 쓰지 않고 분리하고

라디4).

6) 파생어 표기

통일안에서 형태를 밝혀 적지 않던 접미사들을 밝혀 적도록 하 다(를읏

블읏, 죽엄, 막암, 목아지, 집웅, 깃브다, 감았다< 간질어다).

7) 띄어 쓰기

특수조사는 띄어 쓰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격조사라 일컫는

것은 북한에서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붙여 쓰게 되나

특수조사는 單語로 認定하여 하나의 보조적 품사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9

품사 單位로 띄어 쓰도록 한 원칙을 두고 특수조사의 경우 붙여 씀을 허용하고

있다.

<조선어 철자법>

북한의 l952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이 창설됨에 따라 '조선어

문연구회'는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로 개편되었고 l954년 9월 '조선어

철자법? 을 制定. 公布하 다. 이 정서법은 l954년 초에 시작하여 4월에 草案은

作成하고, 2개월여의 토의를 거친 다음 공포되었는데 총칙과 본문 8장 56항으로

문장부호가 조문에 삽입되어 있다. 이는 이전의 신문자와 관련된 사항이

모두 削除됨으로써 통일안으로 다시 돌아가 자모의 규정과 세칙의 를분적인

사항만이 달라졌다. 이의 달라진점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i) 총칙

앞의 '조선어 .신철자법' 에 3개 조항이 더 추가되었다. 즉, 문장에서 단어는

i4) 7 i여, 기여, 개여, 베여, 되여, 쉬여, 희여, 퍼, 워, 따라, 따르 p , 노니
놀니, 이어 이어, 하야니 하얗니, 걸어 어, 가까와 가 아, 푸르다 푸 다, 푸르러
푸어, 흐르다 흐 다, 흘러 흐 , 익출 l , u니다, 커다랗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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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 쓴다는 것과 표준어는 조선 인민 사이에서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현대어 가운데서 정한다는 것과 모든 문서는 가로쓰기를 한다는 것이다 聲

2) 자모의 순서와 그 이름

신문자 여섯이 삭제되고 쌍 자의 명칭이 '된기윽' 식으로 바뀌어졌으며
)

'가, 거? 괴, 제
를

를 추가하여 모두 4o자로 정하 다l5. 그리고, 받침은

27개로 신문자 여섯을 .삭제한 것이다.

3) 어간과 어미의 표기

불규칙 용언의 신문자표기를 모두 삭제하여 이전의 통일안식으로 되돌렸으며 9

어미 <여?를 취하는 경우와 한자어의 어두음 t5, L?의 표기는 그대로

살리고 있다. 그리고, t(으)? a , 로 시작하는 어미에서 'a9다음의 소리를

평음표기로 규정하 고, '하?의 'F '가 준 경우는 사이에 t.&'을 두는 것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소리를 격음표기로 하는 것을 허용하 다, 또, 한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자음어미는 원래대로 받침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養

4) 어근과 접미사의 표기

형태를 밝혀 적기로 한 t엄y 암, 아지, 웅f 브다? 될/찰다? 다'를

모두 소리대로 적도록 하 다 譽

5) 띄어쓰기

토는 모두 윗말에 붙여 쓰도록 하여 보조적 품사로 특수조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말규범집) (1966)

이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l966년 6월에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에서

制定한 것으로 '조선어 철자법' 에 대한 개정이었으며, 북한에서 약 lo년만에

l5) ㄱ(기윽, 그) L(니은, 느) c(디출, 드) a(리을, 르) (미음, 므) u (비읍
브) A(시.읏, 스) o(이응, 으) 7(지읓, 즈) *(치읓, 츠) 7(키읔, 크) E(터를 출

트) 료(피은, 프) 출(히은, 30 -n(된기윽, 끄) 4(된디출, 뜨) 漆(된비읍, 쁘)
'"(된시읏, 쓰) 찌(된지읓, 르) t(아) > (야) 3 (이) E (여) A(오) 고(요) T(우)
7r(유) -(으) 1(이) ll(애) H (얘) f (에) f (예) -i(외) 기(위) 치(의) 피(와)
거(워) 피(왜) 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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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제3차 개정인 것이다.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발음법의

4부로 되어 있고 각기 총칙과 세칙의 여러항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전에

비해 띄어쓰기가 더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고> 표준발음법이 더 확충되어

規範化된 것이다. t조선어 철자법? 과 다른 점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聲

맞춤법은 총칙에서 제2-4조가 삭제되었고, '하'의 't '가 준 것은 소리대로

적도록 하 고, 이전의 분리부l)<를 없했다. 띄어쓰피는 붙여 쓰는 경향을

보인다. 명사들이 토 없이 직접 어울린 경우< 불완전 명사는 붙여쓰도록

하고f 수를 우리 로 적을 때는 '(천)? 만> 억f 조'단위별로 띄어 쓰며9

대명사는 불완전 명사와 어울린 것만 붙여 쓰도록 하고, 보조용언이나 녹아붙은

단어, 학술용어는 붙여 쓰도록 하 다. l6)

<조선말규범집) (1988)

이는 l966년의 <조선말규범집 ?을 수정, 보충한 것이다. 내용이나 체제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나 내려쓰기가 독립하여 명시되어 있다. 달라진 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맞춤법에서는 총칙의 가로 쓰는 규정이 削除되었다. 이는 맨뒤의 내려쓰기에서

규정하고 있다. 복합어의 표기에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사이시옷을 를

표기를 인정하고 있다(빗바람 . 비바람).

띄어쓰기에서는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 고 너무 붙여 쓰던 것을

9U- ,.3j인쓰도록 하고 있디7).

2.4. 요및..'
..vl..4.rrtlr.Lfl

남북한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서법은 그 출발에 있어서는 같았으나 9

i6) 사회주의 농촌, 새날협동농장, 한인선동무, 기술자자신, 말할나위 , 회의중, 뜬소문,

93억 7천 258만 6천 365, 구십삼억 칠천이백오십활만 륙천삼백예순다섯, 쓸어버리다 零

읽고있다, 읽을가보다, 들을만하다, 모두다, 자나깨나, 다름아니라, 정의다리아재비 출

i7) 아침io시.>아침 io시 , 국기훈장제i급.>국기훈장 제i급, 김장범 .황 순동무들.>김장범. 황

순 동무들, 소형뜨락또르.>소형 뜨락또르, 전국적적력소비실태자료.>전국적 전력소비

실태자료, 93억 7천 258만 6U 365-린3sl 7천 2백 58만 6천 3백 65, 구십삼억

칠천이백오십괄만 륙천삼백예순다섯극구십삼억 칠천 이백 오십팔만 륙천 삼백 륙십오

그렇지않다구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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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가 없이 각각 시행해 온 결과로 지금은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출

이상에서 언급한 남북한 표기법이 변해 온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출

(북) r-1948(U1) -U1954(U1)-)1966(-rf-l) -)1988(-rf-2)

i933(통) t

(남) i989(맞)

남한에서는 l933년의 통?안이 정부수립 후에 불문율로 나라의 정서법노릇올

하게 되어 사용되다가 l988년에 최초로 정부가 마련한 정서법이 공표되었는데

이는 현재에 와서 불필요한 규정을 整備하고 規定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용상

遵守되지 않는 규정을 현실화하 기 때문에 커다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 4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l948년의 정서법은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적용한 것이기에 그 효용성은 없었으며 l954년의 정서법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그 후 l966년의 정서법에서는 띄어쓰기를 대폭 수정하여

붙여쓰는 方向으로 되었고 l988년의 정서법에서는 이것이 다시 완화되었다 聾

남북한 정서법의 대원칙은 기본적으로 형태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커다란

문제가 없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 북한은 남한보다 더 그 형태를 밝혀 적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의 조정이 문제가 된다. 또 띄어쓰기에서도 북한은 남한보다

더 붙여 쓰도록 되어 있어 이의 조정를 하나.의 문제가. 된다..

3. 남북한 맞춤법의 비교 검토

이에 대한 남한의 규정은 총칙, 자모,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그밖의 것으로 나뉘어 構成되어 있고, 북한의 규정은 총칙, 조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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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형태부의 적기, 말줄기와 토의 적기, 앞붙이와

말부리의 적기, 말뿌리와 뒤붙이(또는 일부 토)의 적기, 한자말의 적기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남북한이 다루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같지만, 체제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긴다. 남한은 언어단위 가운데 하나인 음운을 따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단어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9

한자말의 적기를 별도로 規定하고 있어 고유어와 區別을 의식한 것 같다.

여기에서는 남북한의 맞춤법을 比較하여 그 차이점을 찾아내고 적절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 편의상 원칙? 자모T 형태소, 파생어 출

합성어,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디).

3.l. 원칙

이는 맞춤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남한은"한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i항)로 되어있다. 이는 문맥상으로 근본원칙이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단서가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표음주의가 우선이고 형태주의가 부차적임을 의미한다.

북한은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릿을 허용한다."로 되어 있다. 이는 문맥상으로 근본원칙이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단서가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표음주의가 우선이고 형태주의가 루차적임을 의미한다 譽

북한은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i) 여기에서 어간이라 함은 용언의 어간은 물론 체언까지를 포함한 것이며, 어미라 함은

찰언의 어미는 물른 조사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는 조사의 처리에 남북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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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허용한다."로 되어 있다. 이는 근본원칙이 형태소를 밝혀 적는 형태주의가

되고, 소리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이 단서로 된다출

남북한이 명문화한 이 원칙을 비교하면 서로가 형태주의와 표음주의를 절충하여

규정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근본원칙에 있어서는 서로 바뀌어져 장다). 그러나?

내용 전반에 걸쳐 基準이 되는 것은 남를한 공히 형태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는 남북o1 갈리기 전 *통일안? 에서 이미 정착된 것이며 역사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인식은 남북한에 차이가 없다 하겠으나,

이를 표현하는 데서 남한의 規定은 오해의 여지를 안고있다.

결국 원칙에 대한 명문화 규정은 표기상의 대원칙인 형태주의와 부차적으로

따르는 표음주의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

3.2. 자모

이는 맞춤법에 '있어서 최소단위가 되는 자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국어는 음소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절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자의 개념에

대하여 혼란이 있다. 예를 들면, '형태소' 란 말의 구성을 3자로 인식하거나,

7자로 인식하거나, 8자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3자로 본것은 *형, 태, 소t의

각 음절을 하나로 인식한 것이고, 7자로 본 것은 '?. =L )-. e , )-,

1 . U . -L'로 나눈 것이고, 8자로 본 것은 출, U , 0 , 1-, 1 . U ,

J_< 로 분석하여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남북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출

(남한)

제4항 한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출

.(기역) u(니은) c(디귿) a(리을) (미음) u (비읍) A(시옷) o(이응)

7(지읓) 7(치읓) 77(키출) E(티를) a(피읖) .&(히를)

2) "뜨거운 국물을 엎질렀다"를 예로 들면 남한은 먼저 '뜨거운 긍무를 업질련따'에서
출발하며 , 북한은 '뜨겁은 국물을 엎지르었다' 에서 출발한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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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아) t (야) l (어) E (여) L(오) JL(요) T(우) 7r(유) -(으) 1

(o1)

c붙임i3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출

1i(쌍기역) 는(쌍디귿) ?(쌍비읍) 3(쌍시옷) 로(쌍지읓) f(애) 1(얘)

ii(에) Ei(예) 가(와) 피(왜) J(외) 거(U) U(웨) 치(위) J(의)

[붙임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출

자음 ㄱ 까 L c 따 a u 빠 A 싸 o 7 짜 초 구 E

호 출

모음 1- H U D -1 11 U U1 -U- 가 피 J JL 1- 거 .)1 기

T - J 1

(북한)

제l항 조선어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출

ㄱ(기역) u(니은) c(디귿) 5(리을) (미음) a (비읍) A(시옷) o(이응)

7(지출) A(치출) 7(키출') E(티를) s(피읖) .&(히출)

-ri(된기윽) Q(된다部 taj (된비읍) f(된시읏) ;Bl(된자論 F (아) l (야)

l (어) E (여) J_(오) JL(요) T(우) T(유) -(으) 1 (이) f(애) 1(애)

ii(에) Ei(예) 4(외) 기(위) J(의 ( 가(와) 거(워) 피(왜) 게(웨)

자음 자의 이름은 각각 다음과 같이 부를수도 있다擊

(그) (느) (드) (르) (므) (브) (스) (응) (즈) (츠) (크) (트) (프)

(s.) W (뜨) (쁘) (쓰) (르)

위에서 보면 남북한의 차이는 자모의 수, 이름, 순서에서 다 나타난다.

자모의 수에 대하여 남한은 자의 形態를 基準으로 하여 홑 자만을 인정하여

24자로 정한 반면, 북한은 겹 자까지를 한 자로 보아 4o자로 정하 다.

자모의 이름은 '-1. U , A'에 대하여 익히기 쉽도록 한다는 것이 오랜

관용을 바꾸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래의 <기역, 디귿, 시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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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둔 반면, 북한은 일관되게 '기윽, 디은, 시읏'으로 統一하 다. 또f

'-n, nr, va, U , U 에 대하여 남한은 홑 자만을 기본 자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 기 때문에 *쌍기역, 쌍디귿, ...' 식으로 한 반면, 북한은

겹 자까지도 기본 자로 인정하고 소리를 基準으로 하 기 때문에 '된기윽,

된디출, ...? 식으로 하 다. 자모의 순서에 대하여 남한은 홑 자를 기준하 기

때문에 자연히 귀납된 結果이지만, 북한은 겸 자까지도 기본 자로 정하 으므로

이에 홑 자, 두겹 자, 세겹 자 순으로 적는 원칙을 적용하 고, 'o '은

받침으로서만 그 자리를 인정하좌다).

남북한의 이러한 차이는 각기 이론적인 면이나 실용적인 면에 의거하여

結果된 것인데, 이 두면을 고려하여 현재의 狀態에서 그 통일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譽

우선 자모의 수에서 자와 소리의 일대일 대응이 필연적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는 소리를 표기하는 手段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제

음가를 제대로 표기할 수 있으면 된다. 물론 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言語는 변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의 寶現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자의 기준은 소리와의 聯關을

떠나 자만의 형태를 보아 홑 자만을 기본 자의 단위로 정해야 한다출

따라서f 이는 남한의 규정이 더 合理的이다 출

자모의 이름은 재래의 작명원칙에 의거하여 일관되게 '기윽, 니은, 디c.' 식으로

調整할 필요가 있으며, 자음 린 자에 대해서는 소리를 배제하고 자의

형태만을 고려한 남한의 규정이 일관성이 있다. 여기에 자음의 명칭에 대하여

북한에서처럼 '그, 느, T- '식을 명문화하는 것도 실용적인 면에서 필요하다 출

모음의 명칭에서 겹 자의 이름은 자만을 고려하면 '(아이), (야이), (어이),

... ? 식이 합리적이겠으나 '까, U . - '를 '(그그), (드드), - '식으로 하지

않았고, 현재 남북이 일치하므로 그대로 두어도 좋겠다 출

3) 단어 > '아기'-U '...-er -n TC- W U 3?.' 다음의 'l '줄에서 찾아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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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모의 순서에는 문제가 많다. 자의 형태를 基準한 것인 만큼 이에

의거하면 7 L c순으로 해야겠지만, 우리의 인식이 음절단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용적인 면을 따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초성의 자음자가

전체의 順序를 정하고? 중성이나 종성의 자는 부차적으로 認識되어진다.

이에 모음자는 자음자의 맨 뒤에서 자의 형태나 음가만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 모음자는 tol줄에 넣되 해당된 모음자의 맨앞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남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順序가 일.단은 자를 基準으로 한 것이지만 색인의 배열에 있어서는

소리단위로 하여 l9개의 표제 자로 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다. 이는 < ?줄과

tc??줄이 각립한 것처럼 '--n'줄이 따로 자리를 잡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할 수 있다.

.3.3. 형태소

이는 단어의 구성요소가 되는 최소의 의미단위인 형태소의 表記에 관한

것이f. 이에 대한 표기원칙은 남북한 공히 총칙에서 밝힌 것처럼 그 형태를

밝혀 적는 형태주의가 적용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事項은 형태소

안에서 나는 된소리나 설측음 'a'의 소리, 받침소리, 한자음 등을 적는

경우이다.

이 사항 들에 관하여 된소리로 나는 일부의 경우와 한자옴의 표기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서로가 일치한다 출

된소리로 나는 경우의 표기에서 남북한은 .같은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

'(으)5'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이다. 즉, 남한과 북한은 이 경우에 *(으)a?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더라도 이를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어미들은 현재에 와서는 하나의 형태소로 굳은 것이기 때문에f 형태소 내부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대로 적어야 하나? 이의 역사적인 발달과정을 考慮하여

정한 것이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疑問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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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소리대로 적게 하여 차이가 있다擊

(남한) (북한)

. (으 ) 5 수 록 . 5 수 록

. (으) 5 지라도 - E i 지라도

. 올시다 -올시다

. (으) 5 까 - 5 가

- (으) 5 垈냐 . a 소냐

- (으) a 고프 . a J L

남한에서 이러한 예외를 둔 것은 관용적으로 널리 익어진 것이기 때문인데 9

북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정하 다. 여기에서 統一方案을

찾는다면 같은 경우의 대다수를 예외로 인정하면서 불과 몇개 안 되는 소수를

考慮하석 기능상의 차이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남한의 規定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남한의 이 조항에는 관계가 없는 t(스)u 니까, (고)리까?도

의문어미라 하여 같이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原則에서 자동적으로 된소리

표기로 되므로 調整은 어차피 필요하다 聾

다음은 한자음 표기인데, 여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자어는 국어에

침투하석 그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한자어를 이루는 음절 하나하나는

국어에 들어와서도 엄연한 형태소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그러므로, 개개의

한자 음절은 각기 그 형태를 밝혀 적도록 되어있다t). 그런데, 남한은 의존명사나

외래어를 제외하고는 어두의 <a? 이나 t니9소리, 모음이나 'Lf뒤의 t렬출

률'소리가 나지 않음을 고려하여, 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5)f 북한은 일부 한자어를 제외하고는 모든 한자음은

어디에서나 같게 적는 형태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6). 또, 한자음의

4) '獨立, 申年, 段落' 등을 '동님, 감년, 달락'으로 적지 않고 '독림, 갑년, 단락'으로
적는 경우이다 출

5) 여자(女子), 익명(匿名), 내일(來日), 노인(老人), 자녀(子女), 수력(水力), 왕래(往來),
나열(羅列), 분열(分裂, ) 규을(規律), 선을(旋律)

6) 궁냥, 나사, 나팔, 류원, 시원, 오뉴원, 요기, 국가, 녀자, 뇨소, 락원, 로동구

례의, 천리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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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에서 남한을 '계, 례y 메> 예y 폐< 혜'를 인정하여 그 형태를 밝히고

있으나, 북한은 t계, 례, 예, 혜?만을 인정하여 그 형태를 밝히고 t때9

3l1y는 그 소리가 *메, 페'로 바핀 것으로 처리하여 표기까지 t메* 페f로

적고 있다. 이는 이들 한자음의 발음이 현실적으로 단모음으로 발음된데

대하여 남한은 이를 표기에는 反映하지 않았으나 북한은 일부를 表記에까지

반 한 것이다.

'때, 페'의 表記에 대해서 보면, 남한은 사람들의 인식이 *예t형으로 굳어진

점을 고려하여 현실발음이 t메, 페?로 나더라도 표기에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두 음절은 국어에서 차지하는 빈도를 볼 때나 동음충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상기하면 t예'형의 한자음 가운데 일부인 이 둘을 <에'형으로

적어도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 보아 調整할 수 있다고 본다.

어두의 한자음 표기를 보면< 원초적으로 두 가지의 극단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국어에 들어온 漢字語를 서구외래어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그것이 국어의 단어채계 속에 들어온 상태를 하나의 자립어로 보고 이를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하여 표기의 원칙에 따라 적는 것이고7), 다른 하나는

한자어를 이루는 음절 하나하나를 형태소로 인정하여 표기의 원칙에 따라

그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다8).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현재 북한의 취하는 방식이다. 이 극단의

둘을 비교하면 남한은 절충하고 있다 할 수 있다擊

남한에서 절충하는 方式을 택한 근거로는 國語의 특질 중의 하나인 두음법칙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두음법칙이 국어의 특질이라면

말음법칙, 자음접변도 국어의 특질에 들 수있다. 이들은 國語에서 자동교체되는

현상이다. 즉?

녀자==>, 료리==>, 로인==>노인, 잎만==>임만, 붙는==>분는

없다==>업따. 읽다= =>익따 t 읽는==>잉는j 젊다==>점따

7) 동닙(獨立), 감년(甲年), 발락(段落), 여자(女子).

8) 독립(獨立), 갑년(甲年), 단락(段落), 녀자(女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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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그 발음이 변한다. 따라서, 자동교체되는 경우는 소리대로 적지

않고. 그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러면, 두음법칙이 자동교체되는 현상이냐

아니냐를. 考慮할 필요가 있다. 자동교체가 되지 않는 현상이라면 이른바

한자음의 변한 狀態를 적어야 하거나 속음으로 處理하여 소리대로 적어야

한다9). 를動交替되는 현상이라면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표기에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국어의 특질이라는 두음법칙이 자동교체되는 현상이라면 굳이 소리대로

적는 예외를 두지 않더라도 그 발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표기상에서

형태를 圖定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므로, 통일방안을 考應하면

남한의 규정을 調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절충을 위한 예외는 한자음의

변한 소리나 속음을 소리대로 적는 것으로 보완이 될 수 있다출

3.4. 파생어

여기에서는 접미사나 접두사가 결합된 형태를 적는 법을 규정한 것이다 출

남북한 공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예외를 인정하여 그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느냐 하는 것이다 출

접두사가 붙는 말은 남북한 모두 각각의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없다. 접미사가 붙는 말은 각각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와 소리대로

적는 두 경우를 分離하고 있는데, 그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 남북한 공히

첫째>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가 될 때, 둘제,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될 때, 셋째,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될 때, 사동이나 피동, 강세접미사가

붙을 때, 넷째, '이다, 하다,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될 때, 다섯해 *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을 때이며, 소리대로 적는 경우도 남북한 공히

첫째, '이, 음'이외의 접미사가 붙을 때, 들째, 결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 셋째, 본뜻에서 별어진 단어로 될 때이다 출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한에 차이가 없으나, 그 세부항목에 있어서 약간의

9) '한 맞춤법' 제52항에 이에 관한규정이 있다. 즉, 승낙(承諾), 수락(受諾), 분노(憤努),
대로(大努) 등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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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으니,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가 부사가 될 때이다.

명사가 되는 경우 남한은 *하다'나 t거리다9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을

때 그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하 으나? 북한은 <하다?가 붙어서 단어를 이루는

일이 없는 어근일 경우와 본딴말에 '이y가 붙을 때는 소리대로 적도록 하고

차디o).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의성. 의태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다'나

<거리다y 중 어느것도 붙을 수 없는 것은 소리대로 적게하여ll), 북한이

의성. 의태어이면 무조건 소리대로 적게 하는 것에 차이가 생기는데> 남한에서

더 형태를 밝혀 적게 되었다.

부사가 되는 경우 남한은 비록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일지라도 그것은

부사인 경우는 밝혀 적도록 한 반면? 북한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이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일 때는 소리대로 적도록 하고 있다i2).

이 경우에 남북한의 차이는 어느 쪽이 .더 형태를 밝혀 적었느냐인데 를

표기법의 대원칙에. 의거하면 남한의 경우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출

3.5. 합성어

이는 두 어근 이상이 결합하여 새로운 말이 만들어질 경우t 그 사이에서

소리의 변화가 일어난 경우의 表記를 규정한 것이다. 이 때, 일어날 수

있는 .소리의 變化는 앞말의 끝소리가 탈락되거나 다른 소리로 변한 경우l3),

앞 됫말 사이에 다른 소리가 끼어 들어가는 경우인데l4), 전자에서는 남북한에

구이가 없다. 후자에서도 'u '이나 t.&.:소리가 덧날 때는 남북한의 表記가

같으나 <u'이 첨가되거나 됫말이 된소리로 변할 때의 表記에는 차이가 있다..

이 경우 남한은 두 예외를 두었는데, 하나는 '이'[齒, 流 ]가 다른 말과

io) 깔주기, 꿀꾸리, 더퍼리, 미주기, 살사리, 백씨기, 오또기, 푸서기, 흘주기 출

ii) 깔죽이, 꿀꿀이, 더펄이, '배죽이, 살살이, 백백이, 오뚝이, 푸석이, 홀쪽이 출

i2) 남한의 '일찍이, 더욱이' 가 북한에서는 '일찌기, 더우기'로 표기된다 출

i3) 바느질, 소나무, 석닫이, 싸전, 우릴다, 화살, 반짇고리. 사흗날, 숟가락. 섣달
찰

잗다람다.

i4) 좁활, 입찰, 접때, 머리카락, 암캐, 수밝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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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될 때 소리대로 '니'로 적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잇소리의

표기인데 순 우리말이 들어있는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한해 'A?을 앞말에 받쳐 적도록 하고, 한자어인 경우는. '곳간(庫間), 셋방

(貰誇)*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遲間), 횟수(回數)* 만으로 정하 다i5).

북한은 동음어인 고유어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A'을 받쳐 적도록하고

있을 뿐 '그외는 어데한 표시나 자를 더 추가하지 않고 있디6).

이런 사잇소리의 현상에 대한 표기상의 문제는 지금까지 살핀 경우와는

다른 면이 있다. 지금까지는 단어의 발음은 변함이 없이 형태의 표기만

정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발음까지도 문제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 사잇소리의

첨가가 규칙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에 다룰 불규칙용언과 類似하나

그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형태주의 原則에 입각하여 이 형태의 표기는 극단의

두 方法이 있다. 하나는 아무런 표시나 자를 쓰지 않고 結合되는 형태소만을

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자나 부호를 사용하여 이를 표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북한이 원칙적으로 취하는 것이고, 후자는

역사적으로 사용된 적아 있으나 폐기되었디7). 이의 절충방안으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만 'A'을 받침으로 적도록한 경우가 있다i6). 이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일반언중들 사이에 잘 통용되지 않아서 역시 폐기되었다. 그래서 )

한자어의 경우는 제외시키는 안이 나왔는데 現代의 남한에 있는 規定이다.

현재의 남북한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고유어가 결합된 말이다.

한자어의 경우 남한이 정한 예외 여섯만을 제외시키면 한자어에 있어서 남북한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동음고유어에 한해서 북한은 표기의 區別을 두고

있으나 이는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므로, 남북한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의 남북한 規定을 크게 손대지 않고 절충하는 方法은 고유어가 앞말의

i5) 간니, 덧니, 사랑니, 가랑니, 머릿니, 나를배, 및가, 아렛마을, 및물, 됫일, 나뭇잎
사잣밥, 자릿세 , 제삿날, 출날, 가욋일, 예삿일 를

i6) 샛별. 새 별(새로운 별), 및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 비바람(비와 바람), 바다가 출

기발. 내물, 보름발, 밤이슬. 어금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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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서 결합된 경우 그것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에 한해 tA<을 받침으로

적는 것이다. 한자어의 경우 'At을 받쳐 적는 것이 일반언중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한자의 형태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어의

음절 밑에는 'A'을 받쳐 적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찰방안은 우선 남북한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나,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면 불균형상의 문제가 뒤따른다. 그 어원이 한자어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것의 표기에서는 이의 적용이 망설여지는 規定이다. 왜냐하면, 일일이 T 의

어원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더 기계적인 규정이 필요한데 출

여기에는 앞에서 얘기한 극단의 두 가지이다. 그런데, 두 말 사이에 어떠한

부호나 자를 쓰는 것은 하나의 단어형태로 의식하는데 거부감이 있다.

그렇다면, 아무런 표시없이 표기하는 것인데, 이는 발음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양에서 차이가 있지만 현재 남한의 規定에도 자음으로

끝난 말이 결합될 때는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면에서

보아 아무런 표시없이 표기하는 것도 일면 설득력이 있는 方法이다 출

3.6. 어간과 어미

여기에서의 어간과 어미의 結合은 고정된 단어형태의 표기가 아니고, 문법적인

면에서 그 결합이 자유로우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t 남북한

모두 이들의 형태를 각각 밝혀 적도록 규정하면서도, 소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소리대로 적도록 하 다. 이 경우는 불규칙활용이나 둘이 어울려

소리가 줄어질 적이다.

이 부분에서 남북한의 차이는 *u 9불규칙과 t여'불규칙의 경우이고 '하다'의

*F ?나 '하'가 줄 적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맞춤법 이전의 표준어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표준어의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표기하면 될 뿐이다.

'a'불규칙의 경우 남한은 어간 끝소리 'u'이 모음과 어울릴 적에는 모두

t우?로 바뀌는 것을 표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적도록 한 반면? 북한에서는

모음조화의 규칙을 인정하여 tal이 t오?나 t우f로 변하는 것을 그대로 적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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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l9). 또? '여?불규칙의 경우 남한에서는 어간 끝소리가 '하' 인 경우에만

어미출 t여f로 적도록 하고 있는데, 북한은 어간의 끝소리가 '1, t 11,

4 , 기, 」
출

인 경우에도 어미를 '여'로 적도록 하고 있다2o). '하'의 't '가

준 경우 남북한의 표기에는 차이가 없다.

tu '불규칙의 경우 남북한의 차이는 母音調和 규칙을 적용시키느냐 아니면

이를 무시하고 현실 발음을 따르느냐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언어는 변한다는 것과 규칙이 언어현상보다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음조화 규칙이 국어 전체에서 예외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t 역사적 변천에 따라 이의 파괴가 확연한 만큼 이 規則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 남한의 規定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擊

t석'불규칙의 경우 남북한의 차이는 변이형태를 표기상에 반 하느냐 한

하느냐이다. 여기에서 변이형태는 음운론적인 이형태로 자동교체되기 때문에

표기에 반 하지 않는 쪽이 더 낫다. 그러나, 형태론적인 이형태는 그변이형을

표기에 반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適用은 지금까지에서 일관되게 견지되어

온 것이다. 물른 음운론적인 이형태라도 그 발음에 거리가 아주 먼 것은

소리대로 이형태를 적어야 한다.

<하다'에서 어떤 소리가 준 경우에 남북한의 차이는 '하'음절 전체가 주는

것을 認定하느냐 아니 하느냐인데, 분명히 주는 경우라면 준 대로 적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t '만이 준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合理的이다. 또, 이러한 환경에서 어휘마다 그 발음이

17) 1940년의 '한 맞출법 통일안' 에서는 '뒤A간, 움A 집'으로 하 었고, 북학의 l954년

'조선어 철자법'에서는 '뒤'간, 움'집'으로 하 었다 출

i8) 이에 따르면 원칙적인 표기는 '국엇과, 및과, 총를과' 등이 된다를

i9) 남한에서는 '가까워, 반가워, 괴로워, 매워, 무거워, 구워, 쉬워, 미워, 고와, 도와' 가
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가까와, 반가와, 괴로와, 매워, 무거워, 구워, 쉬워, 미워
고와, 도와' 가 된다를

2o) 남한에서는 '기어, 개어, 베어, 되어, 쥐어, 희어, 하여' 가 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기여, 개여, 베여, 되여, 쥐여. 희석, 하여' 가 된다雌

2i) 남한? 서는 '가타, 다정타, 발명케, 넉넉지 섭섭지, 깨끗지'가 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가타, 다정타, 발명케, 리넉치, 섭섭치, 깨끗치' 가 된다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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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때에는 일괄적으로 處理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찰다.

'-'3.7..를.t
原則에 있어서 남북한이 형태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남한의 규정은

문맥상 표음주의를 근본원칙으로 삼는 것으로 表現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자모에 있어서는 그 수와 이름, 순서에 있어서 모두 차이가 나는데, 자모의

수는 자의 形態를 基準으로 한 24자로 하고, 자모의 이름은 一貫되게

'기윽, 니은, t U , - '식으로 統一하고 '쌍기윽, 쌍디-0- ...' 식으로 자의

형태를 基準하여 부르고, 실용상에 있어 t그, 느, ,- )식의 이름도 명문화해

둘 필요가 있다. 자모의 順序는 원칙적으로 자를 基準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음절단위로 모아쓰는 면을 고려하여 소리단위로 l9개의 표제 자로

하여 남한의 順序를 따르는 것이 좋다.

형태소의 표기에 있어 t(으)a< 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더라도 이를

소리대로 적지않도록 하고, .한자음의 *메, 폐?는 *때, 페t로 적어도 무방

하겠으며, 한자어의 어두음 表記는 한자의 본음을 적어 그 형태를 밝혀

적고, 변한 소리는 소리대로 적도록 함으로써 頭音法則을 표기에까지 反映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출

파생어의 表記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데, 대원칙의 精神에 맞게 rz.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한 남한의 규정이 더 일관된 면이 있다출

합성어의 표기는 차잇소리의 표기가 커다란 차이로 등장하는데, 현재의

상태에 크게 손대지 않은 理圍에서는 고유어가 앞말로 된 때에 한하여 ; L

끝소리가 모음으로 끝날 경우만 'A'을 받침으로 적는 것이 무난하나, 전체적인

불균형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호나 자를 쓰는 것보다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더 찰다.

어간과 어미가 結合될 때의 표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u', '여'불규칙의

경우와 '하다'의 '하'가 줄 경우인데t *u '불규칙의 경우는 모음조화 規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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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매일 필요 없이 현실발음을 認定하여 '우'로 表記하는 것이 좋으며, '여
를

불규칙의 경우는 음운론적인 변이형태인 점을 고려하여 t하? 이외에는 t어' 를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다'의 '하'가 완전히 준 경우에 한해

준 대로 적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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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한 띄어쓰기의 비교 검토

남한의 띄어쓰기는 r한 맞춤법 통일안-i(l933)의 5개항의 規定을 개정하여

l989년 3월부터 사용하는 r한 맞춤법J에 4절 io개항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r한 맞춤법J의 제5장에 規定되어 있는 띄어쓰기에 대한 構成은 다음과

같다.

제l절 조사

제2절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3절 보조용언

제4절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북한의 현행 띄어쓰기는 l988년에 수정된 r조선말 규범집J에 i개의 총칙과

5장 22개항으로 構成되어 있다. r조선말 규범집-i(l988)의 띄어쓰기는 별개의

분야로 獨立시켜 규정한 r조선말 규범집J(料66)의 세칙을 더욱 강화하고 일부를

수정하여 펴낸 것이다. 따라서 r한 맞춤법J의 그것보다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譽

총칙

제l장 명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제2장 수사) 대명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제3장 동사, 형용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제4장 관형사, 부사, 감동사와 관련출 띄여쓰기

제5장 특수한 말> 특수한 어울림에서의 띄여쓰기

본 장에서는 r한 맞춤법J의 항목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를

하겠으며, 기준< 체언류) 용언류, 수식어를 포함한 그 밖의 것의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겠다. 이러한 檢討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남북한

정서법의 통일방안에서 띄어쓰기의 대안을 찾아 보는 것으로 결른을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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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 원칙

r한 맞춤법J의 띄어쓰기 목적은 문자생활에 있어서 야기될 혼란을 최소한으로

막으며 독서의 시각적 능률을 높이려는 데에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r날말은 각각 띄어 쓰되 조사는 윗말에 붙이어 쓴다J라는 基準을 두고 있다출

근본원칙은 單語에 해당하는 낱말은 띄어존다는 것이다. 여기에 예외적인

단서로 문법적 기준에서 단어로 處理되는 조사는 붙여 를다고 명시하고 있다聾

즉 조사도 단어로 認定하여 띄어씨야 하되 단서를 달아 붙여 쓴다는 것이

r한 맞춤법J이 제시하는 띄어쓰기의 기준인 것이다 출

북한의 r조선말 규범집J의 總則에서 제시하는 띄어쓰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선어의 쉐서는 단어를 單位로 하여 띄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피 자모를

소리마디 단위로 플어쓰는 特性을 고려하여 특수한 어휘부류는 붙여 쓰도록

한다f

근본원칙은 단어단위로 띄어쓰는 것이고, 단서로는 특수한 어휘부류는 붙여

존다는 것이다.

r한 맞춤법J의 그것과 比較할 때, 단어를 단위로 띄어쓴다는 原則oi1서

같아 보인다. 그러나 單語에 대한 개념규정에서 r조선문화어문법J(1979 :169-

i7o)은 단어를 일정한 말소리에 싸인 뜻의 덩어리로서, 문장을 짜는데 쓰이는

言語의 기초단계로 보고 있디). 이러한 r조선문화어문법J에서 열거한 단어의

i).그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 .하고 있다출

첫째, 단어는 일정한 말소리에 싸여 있다출

둘째, 단어는 일정한 뜻을 가진다 출

셋째로 단어는 문장을 짜서 어떤사상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데 쓰이기 위하여 존재한다.

몇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성구나 단어들의 굳은 맞물림 등과 구변되며 또한 형태부와도
구별된다. 성구는 숙어를 말하는 것이며 '단어들의 굳은 맞를림' 은 남한의 복합어와

관용적으로 어근과 어근을 겹쳐서 형성한 단어인 반면에 북한의 '단어들의 굳은 맞물림'은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형태부는 단어가 짜이는데 참가하는 작은 뜻덩이를 문법적인 견지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일정한 문법적 특성을 가지도록 단어를 형태지어 주는 단어의 부분적 요소라는 뜻이다.

형태부는 단어를 이루는데 어떻게 참가하는가에 따라 말뿌리, 앞붙이, 뒤붙이, 토로

나뉜다. 남한의 용어와 비교해서 말뿌리는 語根과 같고, 앞붙이는 接頭辭, 뒤붙이는
接尾辭, 토는 助詞와 語尾를 포함한 것과 같은 말이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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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입각할 때 단어의 範疇에 조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출

그러나 남한의 단어에 대한 정의는 언어형식에 대한 자립형식과 .구속형식의

구분을 土臺로 단어를 最少自立形式으로 보는 見解를 취하고 있으며2)t 단어에

. 조사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단어라 할 지라도 r한 맞춤법J에서

정의한 단어와 r조선말규범집J에서 정의한 단어가 槪念을 달리하여 이해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이 띄어쓰기의 原則에 대해 제시하는 단서의 內容도 다르다.

남한은 단어의 범주에 조사가 포함되어 띄어 써야하는 原則에 대해 예외를

두어 조사만 붙여쓴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특수한

어휘부류는 붙여 쓴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데? 인때의 특수한 어휘부류에

대하여 r조선말규범집해설-l(l971 :89)에서는 자립성이 없는 불완전명사와 같은

말을 일반적인 단어의 부류와는 다르게 취급하여 붙여 쓰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띄어쓰기에 대한 基準을 比較할 때, 단어에 토를 제외시키고,

자립성이 없는 말과, 보조적인 구실을 하는 말, 그리고 하나의 개념이나

사물)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두 개 이상의 단어라 할 지라도 붙여쓴다는

북한의 基準은 자연히 띄어쓰기를 붙여 쓰는 경향으로 나가게 만든다. 이와

달리 남한은 單語의 範圍에 조사와 보조용언) 의존명사와 같은 의존형태소를

포함시키고 그 단어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조사만을 붙여쓴다는 基準을

제시함으로써 자연히 띄어쓰기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한의 原則을 비교한

호과, 겉으로 보기에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쓴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단어에 대한 槪念, 범위설정

2) L.B1oomfie1d(l933)에서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 단위로서 형태소를 정의하고 있다출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면 한 형태소는 하나 이상의 음운으로 이루어지고 한 단어는
하나 이상의 최소자립형식인 형태소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최소자립형식의 분류기준으로

국어의 조사를 포함한 접사, 어미가 단어에 해당되는데 문법적 직능을 드러내는 것은
조사만 해당되므로 이러한 이른에 힘입어 남한은 조사를 단어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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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원칙에 대해서 예외적인 단서의 차이를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원칙의

運用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에 들어가서는 커다란 차이점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단어에 하@ 서일조정과 예외적인 단서의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i 남한에서는 한.7의 범주에 조사를 넣어 품사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어는 어출의미적 기근과 문법적 기능의 둘 다에 대한 수행여부를 基準으로

복합어에 대한 띄어는기를 規定하거나 일반대중의 便宜를 존중하는 方向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4.2. 체언류의 띄어쓰기 비교 검토

체언류에 대한 검토에서는 의존명사, 단위표시 명사, 수사, 고유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가 대상이다 출

체언류와 관련지어 r한 맞춤법J은 제42항에서 의존명사, 제43항에서 단

위표시명사, 제撚항에서 수사의 복합어 표시, 제48항과 제49항에서 고유명사에

대해 r조선말 규범집J의 그것보다 간략하게 規定하고 있다聲

제42항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聲 나도 할 수 있다譽

먹을 만큼 먹어라 聲 아는 이를 만났다 출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출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聲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쾌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 3 3 -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충

l446년 lo월 9일 2대대 l6동 5o2호 제l실습실

8o원 lo개 7미터

그러나 이러한 간략한 規定이 r조선말규범집J의 복잡한 조항보다 절씬

논리적이며 합리적이 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 原則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그 .속에서 유지되는 일관된 논리체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조사와 같이 문법

기능만을 갖춘 의존형태소를 單語에 포함시키는 현재의 체계에서는 의존명사도

단어로 인정하여 띄어쓰게 되고, 위와 같이 順序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는 예외적인 조항을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單語의 分類基準이 자립형태소이어야 하고 그 자립형태소는

어휘의미적인 기능과 문법적인 機能을 갖춘 형태소이어야 한다는 단어의

분류체계속에서는 의존명사가 단어로 취급될 수 없다. 따라서 의존명사를

단어로 분류하는 현재의 체계가 조정되면9 그러한 예외조항을 수정할 수

있음으로써 조항이 간결해지고 原則이 일관될 것이다.

치44항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를 띄어 쓴다출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l2억 3456만 7898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쓴다.

김양수(金良洙) 서화담(漆花潭)

채 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신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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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零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씀을 原則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 을 원칙으로 하고? c 을 허용함)

대한 중학교 대한 중학교

한국 인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r조선말 규범집J에서는 제i장 제3항에서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블완전명사,

제2장 제7항에서 수사와 단위표시 명사, 제2장 제5항부터 제7항을 제뢰한

제9항까지 수사와 대명사, 제l장 제2항에서는 명사와 고유명사에 데한 /.i1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의 세밀함이 정서법의 순수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긍정적으로 理解될 수 있는 피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서법은 어느 정도 엄밀하게 할 필요는 있으나 사용하는 대중들의 便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간결한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r조선말규범집J은 너무 많은 예외조항과 조목들로 이루어져있다. 예외가

많다는 것은 일관된 原則에 立脚해 조항을 設定하지 목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되는데, 그럴 경우 빠른 시간에 띄어쓰기의 원칙 속에서 이행될 수

있는 부분들마저도 조항으로 명문화되어 체계가 번거로워진다. 먼저불완전명사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l장 제3항. 불완전명사와 이에 준하는 단위들은 원칙적으로 앞단어에 붙석쓰며

일부 경우에 띄여쓰는 z으로 調撚한다 출

i) 순수한 불완전명사는 앞단어가 어떤 品詞이건, 어떤 형태에 놓여 있건

언제나 그것에 붙여쓴다3).

3) r조선말규범집-l(l988)에서 순수한 불완전명사로 분류되는 것은 다음과같다. '분, 탓
를

것, 나위, 및, 지, 때문, 리, 번,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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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 중, 간, 판 경, 항, 측< 장, 조, 전, 편t 란, 호, 성9

하, 전, 후, 내, 외, 차, 초, 말, 발, 착, 행, 년, 부, 별,. 용) 분*

과, 급, 당, 기, 계, 래, 형, 제, 식, 상(모양), 적>>등과 같은 한자말이나

.불완전명사와 <<뒤붙이적 單語는 그 앞단위에 붙여쓰며 그 뒤에 오는 단위는

띄여쓴디)>>

3) 시간과 공간의 뜻을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고유어명사 <<앞, 옆, 뒤출

끝? 속) 밖? 안) 우? 아래, 밑? 사이(새)< 때, 제, 곁, 길, 군데, 해출

달, 날, 낮, 밤, 곳, 자리, 고장, 어간, 어구, 가운데, 구석>>. 등은

토없는 명사, 수사, 대명사 뒤에서 .붙여쓰며 일부경우에는 규정형뒤에서도

붙여쓴다5).

4) <<등, 대, 검, 따위>>와 같은 불완전명사는 원칙적으로 띄여쓴다6).

r조선말규범집J에서는 일반적인 單語의 範圍는 불완전명사와 같이 어휘의미가

추상화되어 있는 의존형태소를 제외시키면서 불완전명사는 앞의 단어에 붙여

쓰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제l장 제3항 l조와 4조의 불완전명사로 분류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2조는 접미사로, 3조는 일반명사로 분류할 수있는

자립형태소들로서 불완전명사에 소속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다. 항목에 제시하는

이렇게 많은 불완전명사의 목록을 일일이 외우도록 일반대중의 문자생활에

강요하는 갓를 정서법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출

4) 남한에시 접미사로 처리되는 것들이다 r조핀말규범집-j(l966)에서는 뒤에 오는 단어들과
붙여서 '시간상제약', '올해초기기후변도' 과 같이 붙석됐는데 r조선말규범집J(l988)에서
수정된 것으로서 예문은 다음과 같다출

. 시간상 제약을 받는다 . 올해초 기후변동은 매우 심했다 찰

. 학교내 위생환경을 변혁 . 대사급 외교관계
5) . 학교앞에, 인민대중속에, 대문밖에, 사는곳, 될사이 등과 란은 예들이 있다. <년출

놈, 녀석, 자>등도 이에 준하여 처리하며, 이들과 어울리는 '들'은 뒤붙이 (접미사)로
처리한다. 그러나 다른 단어의 앞뒤에 오면서 자립적인 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띄어 쓴다.(.앞 키큰 사람, 밤 io시, 뒤 면합부대)

6) -김나리 등이 이겼다, .의과대학 대 체육대학 축구경기, .공중 대 지상 화력
시험훈련, . 대학교원 겸 공장기사, .사과, 배, 감 따위의 과일이 많다와 같은

예에서는 띄어쓰나 <대>, <따위>가 다른 단어와 어울려 하나의 덩어리로 됨을 나타낼
때는 붙여 쓴다. (. 지대공유도탄, 지대지미사일, 이따위짓, 그따위놈, 제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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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북한이 차이를 보이는 이 의존명사의 항목은 남한과 북한의 띄어쓰기에

대한 원칙이 조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i) 순수한 불완전명사의 항목은 조정될 原則에 依據해 붙여 쓰도록 한다를

(2) 2조는 접미사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굳이 規定에서 논하지 않아도 無妨할

것이다.

(3) 3조는 4반명사로 분류되는 자립형태소이므로 규정에서 삭제되어 띄어쓰도록

한다.

수의 표기에서 r한 맞춤법J은 만단위로 表示하는데 이는 우리의 수개념이

만, 백만y 천만과 같이 만단위이므로 예전의 십진법의 의거한 띄어쓰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r조선말규범집J의 수표기는

전통적인 수개념을 살리는 意味에서 붙여쓰는 방향이 수정이 필요하다 출

불완전명사와 수사. 대명사의 띄어쓰기에 대한 조항은 띄어쓰기 原則에

입각한 論理로 볼 때, 불필요하고 잉여적인 설명이다. 또한 단어의 範圍에

대한 원칙이 조정되면 현재의 조항에서 보이는 남북한의 사소한 차이는 해소된다 출

수사와 대명사가 하나의 어근이 되어 부사인 복합어를 힝성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말의 造語法體系 안에서 설명되는 부분으로서 굳이 조항으로 명문화하지

않아도 남북한의 현행체계 안에서 설명된다 출

제l장 제2항. 명사들이 토없이 직접 어울린 경우에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으로 톨어지는 덩이를 單位로 띄여쓴다T

복합명사에 관한 r조친말규범집J에서의 이들 조항은 명사가 토 없이 어울렸을

때 '하나의 개념을 가진 대상으로 톨여지는 경우 철저하게 붙여쓸것f 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對象으로 톨는 基準은 言語 사용자 개개인의 直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다. 제2항5조의 다음의

'우리나라 사회주의건설 장성속도 시위' 라는 예에서 '우리나라?도 *하나의

개념을 드러내는 말?이므로 붙여 써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띄어쓰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어휘가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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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斷 역시 주관성에 의존하른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앞명사를 다시

받는다고 인정되는 <자신, 자체? 전부, 전원> 일행, 일가, 일동? 일체9

모두...)등 은 그 앞단위에 붙여쓴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대상을

표현하는 말을 묶어 쓰는데 너무 집착한 결과로서 단어별로 띄어쓰는 原則의

체계를 손상시킨 경우라고 본다o 그러나 남한에서는 단어별로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의상 단위별로 붙여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r조선말규범집J의 이 조항들은 r한 맞춤법J의 붙여쓰기 精神과 原則의 체계

안에서 포괄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신으로 손질되어야 할 것이다.

고유명사와 관련한 r조선말규범집J의 띄어쓰기 조항lol은 r한 맞춤법J의 제49

항의 單語별로 띄어쓰되 단위멸로 붙여쓰는 것을 허용한다는 허용규정에 의해

포괄될 수 있다. 그러나 r조선말규범집J은 r한 맞춤법J의 띄어쓰는 결과를

포괄하지 못하면서도 다양한 모든 쓰임을 일일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하고 있으나 두 자의 성을 붙일 때 성과

이름을 잘 구분 못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런 점에서 r한 맞춤법J이

훨씬 간결하면서 일관된 규정을 보이고 있다.

(3) 칭호 직명 등이 뒤에 올적에는 그것을 앞에 붙인다.

(예 ; 김철수동지, 옥희아주머니 , 리수복 웅)

r조선말규범집J의 고유명사에서 이름과 직명을 붙여쓰도록 규정한 것은 하

나의대상을 가리키는 말을 붙여 쓴다는 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原則에 너무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름과 직명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띄어쓴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5 그것에 의거하면 r한 맞춤법J과 부분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

4) 나란히 어울린것에 공통적으로 걸리는 단위가 온경우

(i) 자립적으로 쓰이면서 두 단위에 각각 공통적으로 걸리는 單位는 모든

경우에 띄어쓴다 출

(예 ; -해주와 사리원 지방i .사상혁명? 기술혁명t 문화혁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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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명사의 앞에서 그것과 붙여서 쓰는 <<국체, 선진, 원시, 원생,...>

등이 공통적인갓의 앞에 올 때는 띄여쓴다 출

(예;.국제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선진 기술과 리른, 원시 유적과

유물? 원생 식물과 동물)

(3) 반점(,)과 같은 부호를 찍어서 명m들이 연결된 경우에는 앞뒤에 오는

공통적 단위는 띄여쓴다.

위에 있는 띄어쓰기의 조항은 단위별로 붙여 쓰는 기준 밑에서 구문적

重意性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잡한 조항으로 말미암아

정서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대중적인 편의가 무시되지 않는 정도로 수렴될

수 있는 항목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살펴 본 체언류의 띄어쓰기에서 r조선말 규범집J이 일관되게

유지하는 原則이 있는데t 그것은 하나 이상의 語索나 단어라 할지라고 하나의

개념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 그것을 톨을 수 있는 덩이로 보아 붙여

쓰는 것이다. 체언류의 띄어쓰기에서 남북한이 보이는 차이는 部分的인 例外는

있으나 단어로 認定되는 낱말은 그대로 띄어 쓰려는 r한 맞춤법J 의 見解와,

같은 개념을 드러내는 어휘들은 붙여서 표기하려는 r조선말 규범집J의 견해차에

그 원인 있다.

4.3. 용언류

r한 맞춤법J에서의 용언에 대한 規定은 합성동사나 힙성형용사, 동사나

형용사를 하나의 單語로 보는 일반적인 원칙 때문에 별도의 항목에서 규정하지

않으면서 單語를 基準으로 띄어 쓴다는 原則의 체계의 포괄을 시켰다. 따라서

제3절 제47항에서는 보조용언에 대한 항목의 설명으로 용언에 대한 띄어쓰기를

마무리하고 있다聾

제47항 보조용언은 띄어씀을 原則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씀도

허용하고 있다. ( 을 원칙으로 하고, L 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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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꺼져 간다출
불이 꺼져간다 聲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譽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온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z르二

네가 팀벼들어 보아라 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출

7 가 올 듯도 피로 잘난체를 피zL

남한은 보조용언에 대해서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붙여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위의 항은 보조용언을 單語로 규정하여 띄어쓰는 原則에 토대로 둔

것이다. 즉 어미 t_아, 어>q- '-u, - a '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언 t_간다,

-낸다, -드린다, . 버렸다, -듯하다, -만하다t .법하다, -성싶다y

-척한다..?와 같은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붙여 씀도

허용하고 있다. 단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띄어 쓴다.

r조선말 규범집J에서는 제3장이 동사y 형용사와 관련한 띄어쓰기인데출 보

조용언으로 分類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어미t_a1?가 아닌 다른 어미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언은 붙여 쓰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용언이나

행동의 단위가 잇달아 있을 때는 자립적인 행동의 單位를 基準으로 하여

'기여넘어가 살펴보다?, *들어가 집어올리다?, t만나보아 알고 있다>, '받아안아

덮어쌓다? 로 띄어 쓴다.

용언에 관한 r조선말규범집J의 조항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포괄될 수 있는

접미사들의 체계까지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런 결과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복잡한 조항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나의 행동을 기준으로 단위를 설정하 으므로 병렬적인

연결을 보이는 동사는 띄어쓰지만 모든 보조동사는 토가 있어도 띄여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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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또 토 <나, 디, 고, & , U--)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동사나

형용극가 겹친 것은 붙석 쓰고 그밖의 형태의 합친말이나 겸친말도 이에

준하여 붙여쓴다 출

제ll항과 제l2항은 남한에서 접사로 분류되는 것들이 명사나 부사와 결합되어

용언을 형성하는 예로 들면서 붙여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용언류에

대한 띄어츠기는 r한 맞춤법J의 규정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물론, 단어를

단위로 띄어쓴다는 남북한의 띄어쓰기 원칙에서 보조용언을 단어로 보는 남한의

견해와 일반적인 단어로 보지 않는 북한의 견해가 차이가 있으나 남한이

보조용언을 붙여쓰도록 하는 허용규정을 두고 있고, 북한에서 대부분 붙여쓰초록

하는 말들이 남한에서 접사로 분류되는 것들이므로 용언에 대한 띄어쓰기는

남한과 북한이 벌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출

그러나 ll항5조의 t동사, 형용사가 명사, 부사와 어울려 잇달아있는 경우에는

행동의 단위에 따라 처리한다'는 규정에 의해 '투쟁해나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었다' 식의 지나친 붙여쓰기를 보이고 있다. 이점은 낱말이 가리키는

개념중심으로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基準에 입각한 것으로서 漆객관적인 기준

이른바 단어 중심의 띄어쓰기로 수정할 부분이다.

요컨대, 용언류의 띄어쓰기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r조선말 규범집J의

원칙은 행동의 單位에 따라 .띄어쓰려는 경향이다. 또 r한 맞춤법J에서

접사로 분류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항목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간결하여야 할 정서법의 체계를 익히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原則體系 안에서 설명되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보조용언의 띄어쓰기에서 보이는 차이는 r한 맞춤법J의 예외의 허용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출

4.4 그밖의 것

그 밖의 것에 대한 비교 검토는 수식어인 관형사와 부사, 그리고 전문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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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討의 대상으로 하겠다.

r한 맞춤법J에서는 관형사와 부사가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쓰기 원칙에

의해 쓰고 있다. 그러나 제46항에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좀더 큰것', *한잎 두잎'과 같은

띄어쓰기가 허용된다. 또한 접두사로 인정되는 것들은 붙여쓰도록 하여 <맨.?

첫-, U - . '등과 같은 것들은 붙여서 t맨손', t맨주먹', '첫눈'> *새신발',

'새색시' 등으로 쓴다譽

r조선말 규범집J에서의 수식어와 관련된 띄어쓰기를 規定한 項目은 제4장인데

관형사와 부사를 하나의 單語로 인정하여 띄어쓴다는 점에서 r한 맞춤법J의

그것과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제l4항 "부사는 기본적으로

띄여쓰되 특수한 경우에 조절하여 붙여쓴다"는 조항으로 잇달아 쓰는 경우

'더욱더, 모두다) 한층더? 아닌게 아니라? 와 같이 붙여쓰며9 두개이상의 서로

다른 품사가 부사어를 형성하게 된 경우도 <다시말하여*, '늦은 가을에? 와

같이 붙여 쓰고 있다. r한 맞춤법J과 r조선말 규범집J에서 보이는 수식언에서의

이러한 차이 역시r조선말 규법집J이 單語의 형태소 경계보다는 하나의 개념이나

대상의 지시 여부에 띄어쓰기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출

r한 맞춤법J에서의 전문용어나 학술용어의 띄어쓰기 조항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나 붙여쓰기를 허용하여 <만성 골수성 q혈병' < t만성골수성백혈병' t

*중거리 탄도 유도탄t, *중거리탄도유도탄? 모두를 올바른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r조선말 규범집J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規定하고 있다.

첫째,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는 품사소속과 형태에는

관계없이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출

둘째9 '규정어f 보어, 상황어로서의 구획이 뚜릿한 대상이 이름은 원칙적으로

그 규정어t 보어, 상황어 단위로 띄여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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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조선말 규범집J의 학술용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이와 같은 세부원칙은 그동안

언어정책적으로 지속시켜 온 t문화어운동' 의 特性을 보이는 것으로 전문용어의

외국어차용을 기피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번째의 원칙은 r조선말

규범집J(1966)의 띄어쓰기 조항에서부터 일관되게 드러나는 것이지만 두번째의

것은 새로 개정된 r조선말 규범집J에서 추가 된 것이다. 전문용어를 새로

만를 때 출어의 조어법적인 통사특성을 띄어쓰기에 反映해보겠다는 意圖가

엿보이는 원칙이지만 적용된 예들을 볼 때, '먼바다'나'먼거리수송대', '굳

은잎나무t? '정의 밥플'과 같은 예들도 두번째 원칙에 따라 띄어 쓸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학술용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띄어쓰기의 문제는 r한 맞춤법J에서 단어별로

띄어 쓰나 붙여 쓸 수도 있다는 허용조항을 둠으로써 r조선말규범집J과의

차이를 없애고 공통점을 갖게되었다.

\. .4.5. 요인.:.

이상과 같이 r한 맞춤법J과 r조선말규범집J의 띄어쓰기를 원칙, 체언류 1

용언류? 그밖의 것들로 . 나누어 살펴보았다 출

첫째, 원칙을 비교 檢討한 결과 단어에 대한 개념과 범위설정의 문제출

원칙을 적용하는데 따른 예외적인 단서가 달랐고 그 결과 세부항목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주었다. 그린한 차이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칙의 調整이 필요하다 출

(i) 남한에서는 단어의 범주에 조사를 넣어 품사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형태소만으로 범주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聲

(2) 북한은 띄어쓰기 원칙의 단서조항으로 하나의 개념이나 사물 또는 현상을

지시하는 말들은 붙여쓰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 추구하는

일반대중의 便宜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제시되어야 한다출

둘째* 체언류에 대한 檢討에서는 의존명사, 단위표시 명사, 수사, 고유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가 대상이었는데 남한에서 의존명사를 單語로 분류하는 現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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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한 맞춤법J의 체계가 조정되면> 그러한 예외조항을 수정할 수 있음으로써

조항이 간결해지고 원칙이 일관될 것이다.

셋째, r조선말규범집J에서는 베l장 제3항 l조와 4조의 순수한 불완전명사로

분류한 규정을 제외한 구머지 2조는 접미사로, 3조는 일반명사로 분류할

수있는 자립형태소들로서는 불완전명사에 소속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다. 따라서

항목수정이 불가피하다 聲

넷째, 복합명사에 관한 r조4말규범집J에서의 조항은 r한 맞춤법J의 붙석쓰기

精神과 原則의 체계 안에서 포괄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신으로 손질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따라서 전통적인 수개념을 살리는 방향에서 r조선말규범집J은 만단위로

붙여쓰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한다.

여섯째< 고유명사에 관련한 r조선말규범집J의 띄어쓰기 조항은 r한 맞춤법J 이

훨씬 간결하면서 일관된 규정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 용언을 檢討한 결과 r한 맞춤법J 이 보조용언을 붙여쓰도록 하는

허용규정을 두고 있고f 북한에서 대부분 붙여쓰도록 하는 말들이 남한에서

접사로 분류되는 것들이프로 용언에 대한 띄어쓰기는 남한과 북한이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용언에 관련한 조항은 간결해 져야

한다.

여理째, r조선말 규범집J에서 제l4항 "부사는 기본적으로 띄여쓰되 특수한

경우에 조절하여 붙여 쓴다"는 조항은 띄어쓰기의 원칙에 입각해 띄어 써야

한다.

아홉째t 학술용어와 전문용오에 대한 띄어쓰기의 문제는 r한 맞춤법J 에서

단어별로 띄어쓰나 붙여 쓸 수도 있다는 허용조항을 둠으로써 r조선말규범집J과의

차이를 없애고 공통점을 갖게되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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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H_으피로

한 언어 공동체에 두 개의 서를
. .
다른..정서및린 ..상존함은 ..바람리찰. ..것이

못된다. 더구나 이것이 4o여년의 단절로 인하여 생긴 결과이고 보면 이

둘의 통일에 대한 努力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內容을 정밀히 고찰하여 그 실상과 벌어진 틈을 찾아내서 수정과 조정 및

보완을 통하여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통일된 정서법이 되도록 해야 찰다출

남한에서는 l933년의 통일안이 정부수립 후에 불문율로 나라의 정서법노릇을

하게 되어 사용되다가 l988년에 최초로 정부가 마련한 정서법이 공표되었는데 를

이는 현재에 와서 불필요한 規定을 정비하고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용상

준수되지 않는 규정을 현실화하 기 때문에 커다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형펀이다.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 4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l948년의 정서법은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적용한 것이기에 그 효용성은 없었으며 l954년의 정서법이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이는 자모의규정과 단어의 형태표기에서 커다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그 후 l966년의 정서법에서는 띄어쓰기를 대폭 수정하여

붙여쓰는 방향으로 되었고 l988년의 정서법에서는 인것이 다시 완화되었다.

남북한의 맞춤법을 비교.검토하여 서로의 차이점을 살피고 그의 통일방안을

찾아 본다면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零

남북한 정서법의 대원칙은 基本的으로 形態主義에 立脚하여 있으므로 커다란

문제가 없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 이의 조정이 문제가 된다. 또 띄어쓰기에서도

북한은 남한보다 더 붙여 쓰도록 되어 있어 이의 조정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

원칙에 있어서 남북한이 형태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남한의 규정은

문맥상 표음주의를 근본원칙으로 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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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모에 있어서는 그 수와 이름, 순서에 있어서 모두 이가 나는게< 자모의

수는 자의 형태를 기준으로 한 24자로 하고, .를또의 이름은 일관되게

*기윽, 니은, 디흗' 식으로 통일하고 '쌍기윽* 찰디9' '식으로 자의 형태를

.기준하여 부르고, 실용상에 있어서 '그> 느, 드?식의 이름도 명문화해 둘

필요가 있다. 자모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음절단위로 모아쓰는 면을 고려하여 소리단위로 l9개의 표제 자로 하여 남한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다를

형태소의 표기에 있어 '(으)5' 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더라도 이를

소리대로 적지않도록 차고, 한자음의 '떼, 페<는 *메, 페?로 적어도 무방

하겠으며? 한자어의 어두음 표기는 한자의 본음을 적어 그 형태를 밝혀

적고, 변한 소리는 소리대로 적도록 함으로써 두음법칙을 표기에까지 반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를

파생어의 표기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데f 대원칙의 정신에 맞게 r L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한 남한의 규정이 더 일관된 면이 있다.

합성어의 표기는 사잇소리의 표기가 커다란 차이로 등장하는데, 현재의

상태에 크게 손대지 않은 범위에서는 고유어가 앞말로 된 때에 한하여 Z L

끝소리가 모음으로 끝날.경우만 'Al을 받침으로 적는것이무난하나, 전체적인

불균형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호나 자를 쓰는 것보다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譽

.어간과 어미가 결합될 때의 표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u', t여' 불규칙의

경우와 '하다'의 '하'가 줄 경우인데, 'a ' 불규칙의 경우는 모음조화 규칙에

및매일 필요 없이 현실발음을 인정하여 '우'로 표기하는 것이 좋으며, '여
를

불규칙의 경우는 음운론적인 변이행태인 점을 고려하여 '하' 이외에는 '어'를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f *하다f의 '하'가 완전히 준경우에 한해 준

대로 적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남북한의 띄어쓰기를 원칙, 체언류, 용언류, 그 밖의 것들로 나누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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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첫째5 원칙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단어에 대한 개념과 범위설정의 문제
출

원칙을 적용하는데 따른 예외적인 단서가 달랐고 그 결과 세부항목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주었다.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칙의 조정이 필요하다 聲

(i) 남한.에서는 단어의 범주에 조사를 넣어 품사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형태소만으로 범주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
零

(2) 북한은 띄어쓰기 원칙의 단서조항으로 하나의 개념이나 사물 또는 현상를

지시하는 말들은 붙여쓰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r한 맞춤범J에서 추구하는

일반대중의 편의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제시되어야 한다출

둘째, 체언류에 대한 검토에서는 의존명사, 단위표시 명사, 수사, 고유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가 대상이었는데 남한에서 의존명사를 단어로 분류하는 현재의

r한 맞춤법J의 체계가 조정되면, 그러한 예외조항을 수정할 수 있음으로써

조항이 간결해지고 원칙이 일관될 것이다 출

셋째> r조선말규범집J에서는 제i장 제3항 i조와 4조의 순수한 불완전명사로

분류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2조는 접미사로, 3조는 일반명사로 분류할

수 있는 자립형태소들로서 불완전명사에 소속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다.

따라서 항목수정이 불가피하다.

넷째, 복합명사에 관한 r조선말규범집J에서의 조항은 r한 맞춤법J의 붙여쓰기

정신과 원칙의 체계 안에서 포괄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신으로 손질되어야

할 것이다 聲

다섯째> 전통적인 수개념을 살리는 방향에서 r조선말규범집J은 만단위로

붙여쓰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출

여섯제, 고유명사에 관련한 r조선말규범집J의 띄어쓰기 조항은 r한 맞출법J이

훨씬.간결하면서 일관된 규정을 보이고 있다를

일곱째, 용언활 검토한 결과 r한 맞춤법J이 보조용언을 붙여쓰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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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규정을 두고 있고, 북한에서 대부분 붙여쓰도록 하는 말들이 남한에서

접사로 분류되는 것들이므로 용언에 대한 띄어 쓰기는 남한과 북한이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용언에 관련한 조항은 간결해져야

한다.

여덟째, r조선말 규범집J에서 제l4항 "부사는 기본적으로 띄여쓰되 특수한

경우에 조절하여 붙여출다"는 조항은 띄어쓰기의 원칙에 입각해 띄어 써야

한다. .

아홉째, 학술용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띄어쓰기의 문제는 r조선말규범집J의

항목에서 모순을 보이고 있다. r한 맞춤법J에서 단어별로 띄어 쓰나 붙여

쓸 수도 있다는 허용조항을 둠으로써 r조선말규범집J과의 차이를 없애고 공통점을

갖게 되었다 출

남북한의 정서법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비교 檢討하 다.

정서법의 대원칙에 흐르는 형태주의와 단어별 띄어쓰기는 서로의 인식에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 따르되 어느 정도의 예외를 두느냐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 예외규정에 대한 考寮이 결국은 남북한 정서법 통일의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알반 대중의 실용적인 사용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간략하게 일관된 규정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예외가 될 수 있는

한 적은 쪽으로 귀일되어야 할 것이다 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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